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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1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된다. 다만, 지정된 직

원(관리자)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, 관

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.

2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

[HD(High Definition)]급 이상(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

을 말한다)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

운영되어야 한다.

3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 오용․남용을 예

방․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

4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

없으며,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녹화(저장)된 영상정보

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관되어야 하고, 허가된 직원에 한

정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5.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

정한다.


